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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알림

1. 「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( '20.11.29)에 따라

「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」(환경부고시 제2020-263호)를 제정( '20.12.22)

· 시행( '21.1.1)함을 알려드립니다.

2. 또한 , ' 21 . 1월부터 3월말까지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을

알려드리니 , 재포장 지도 · 점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각 시 · 도에서는 관할

시 · 군 · 구,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계도기간 동안 각 시 · 군 · 구에서 현장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고, 각 시 · 도에서는

붙임 양식에 따라 관할 시 · 군 · 구의 월간 현장계도 실적을 취합하여, 매 익월 10일까지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.

2. 현장계도 실적(양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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